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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혜원

광주 북구 서방로 66

대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의료법위반 등

선 고 일 2019. 4. 11.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

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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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초기1322). 이에 청구인은 

2017. 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 예비적 청구는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

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

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

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 관한 주장을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의 이유 

중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6. 5. 26. 2015헌바176; 헌재 2016. 9. 29. 2016헌

마47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 청구인에

게 적용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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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 부동의낙태) ① 의사 , 한의사, 조산사 , 약제사 또는 약종상

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

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제2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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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 청구인의 주장

(1) 자기낙태죄 조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

유를 제약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수

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한다. 또한 원치 않은 임신의 유

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물학적 , 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 원치 않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제한한다.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

체로서 모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낙태를 처벌하는지 여부는 임신중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 현

실적으로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임신한 여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임신한 

여성의 모든 낙태가 일률적으로 처벌되고 있고 ,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처벌의 예외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 건강권 ,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 

(2) 의사낙태죄 조항

일반인에 의한 낙태는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큼에도 불구하

고 , 동의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2항)과 달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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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의사낙태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법 제270조 제1항 및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자기낙태죄 조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 낙태죄에 관한 일반론

(1) 낙태의 의의

낙태라 함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 낙태죄는 이와 같은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범

죄로서 , 낙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

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낙태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의 

인공적인 태아배출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

신중절수술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 

(2) 낙태죄의 연혁

(가) 형법의 연혁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

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

아 낙태하게 한 자를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하거나 치사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였다. 같은 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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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조산원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의사 등의 업무상동의낙태를 처벌하였

다 . 같은 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 제3항

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하거나 치사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

였다. 위 규정들은 모두 처벌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1만 환 

이하의 벌금”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70조 제1항의 “조산원”은 “조산사”

로 각각 변경되고 ,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으나 , 실질적인 조문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모자보건법의 연혁

1973. 2. 8. 법률 제2514호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를 규정하였다 . 위 법 제2조 제4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

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

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

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⑤ 임신

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제1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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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

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

다 . 

1986. 5. 10. 법률 제3824호로 전부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

용한계를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여 조문의 위치를 옮기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

으나, 그 규율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 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모자보건

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항 제5호의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

경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나 , 실질적인 규율 내용에는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한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

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일부 축소하였다.

(3) 현행법상 낙태죄의 체계

(가) 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모자보건

법을 통하여 일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사유 등이 있는 경우 형법상의 낙태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 즉, 낙태와 관련하여 우리 법

체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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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규정

으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는 임신한 여

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는 동의낙태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

건으로서, 의사 , 한의사, 조산사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

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구성요건

의 내용상 2인 이상의 관여자가 낙태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대향범(對向犯)에 해당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자기낙태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 낙태치사상죄(형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는 동의낙태죄 , 업무상동의낙태죄 , 부동의낙태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

범을 무겁게 벌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원하여 행하는 자기낙태를 처벌하고 , 임

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낙태 등은 다른 규정에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하에

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관련하여 ‘낙태’라고 할 때에는 임신한 여성이 원하여 행하는 

자기낙태를 의미한다 .

(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다섯 가지 정당화사유에 한해 인공임

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의사는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

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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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

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신

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허용되

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경우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제270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자보건법 제28조). 

나 .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

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이에 대해서는 ,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

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 이

에 따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 역시 위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

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임신한 여

성이 낙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 

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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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

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

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헌재 2012. 8. 23. 2010헌바

402; 헌재 2015. 11. 26. 2012헌마940 참조).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

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참조).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

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

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

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이러한 자기결정권과 ‘인간과 국가의 관계’가 남녀 구별 없이 여성에게도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 ,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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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발달단

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

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威嚇力)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

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은 생성 중인 생명 내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생명에 대

한 근원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까닭에 윤리적, 종교적, 과학적, 의학적 , 사회학

적 관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치관과 경험, 생명

이라는 가치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기준 ,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

들이 다양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태의 허용 여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결

론은 그 자체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자기낙

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

다 . 

1) 판단의 전제

가)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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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

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

해야 하지만 ,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

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 국

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나) 외국의 입법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를 비범죄화한  대륙법계 유럽 대다수 나라는 ‘기간 방식’

과 ‘적응사유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기간 방식은 대체로 마지막 생리기

간의 첫날부터 14주 이내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영국은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24주 이내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

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미국은 주(州)별로 규제가 다르고, 로 대 웨이

드(Roe v. Wade) 판결의 취지에 따라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viability)을 갖추기 전

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낙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주들이 있다 . 

국제연합(UN)이 이른바 선진국 권역(Developed Regions)으로 분류하는 유럽 전 지

역 ,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의 각 사유별 낙태 허용 국가의 비율을 조사한 결

과 , 2013년을 기준으로 ‘임신한 여성의 생명 구조’는 96%,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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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보호’는 88%, ‘임신한 여성의 정신적 건강 보호’, ‘강간 또는 근친상간’ 및 ‘태아의 

장애’는 각각 86%,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82%, ‘임신한 여성의 요청’은 71%로 나타

났다고 한다 . 이는 1996년과 비교하여 위 일곱 가지 사유 중 여섯 가지 사유에서 낙태 

허용국가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고 , 나머지  한 가지 사유인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건

강 보호’에서는 그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국제연합이 이른바 개발도상국 

권역(Developing Regions)으로 분류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위 일곱 가지 사유 중 여

섯 가지 사유에서 낙태 허용국가의 비율이 상승하였고, 한 가지 사유인 ‘임신한 여성

의 생명 구조’에서만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 심사기준 

이 사안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하에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

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

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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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

고 ,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

4)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 임신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에 대한 전면적 ․일률적 금지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 인간

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

다 . 국가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

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

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 국가는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

한 여성에게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신의 유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 출산의 결과로서 모자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

게 되며 , 출산 과정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경

험하게 되는데, 임신을 유지하는 한 그와 같은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불안감, 출산과정

의 고통 및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여성 자신의 신체로써 직접 감당해

야 한다. 우리 법체계 하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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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의하여 발생하므로(헌재 2001. 5. 31. 98헌바9 참조), 출산은 모자관계의 형성으

로 이어져 출산한 여성은 생모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된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이 처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

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은 성차별적인 관습 , 가부장적 문화 , 열악한 보

육여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가세할 경우 더욱 가중된다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

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육아

에 있어서 남성에 비하여 더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

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임신·출산·육

아로 인한 여성의 퇴직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삶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 . 통

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결혼, 임신·출산 , 육아, 자녀교

육 ,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경험자’의 비율은 

15-29세의 경우 2.9%, 30-39세의 경우 26.5%, 40-49세의 경우 46.7%, 50-54세의 경우 

23.9%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

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서 이를 초래하는 상황은 임신한 여성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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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

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

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다)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

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

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

지 않다. 예컨대 형법은 태아를 통상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하지만, 진통 시로부터 태

아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살인죄의 객체로 됨으로써 생명의 단계에 따라 생명침해행

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나아가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

터 낙태죄의 객체로 되는데 착상은 통상 수정 후 7일경에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의 

생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어떠한 보호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생명의 전체적 

과정에 대해 법질서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보호 내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데 ,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이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임신 22주”와 같이 임신주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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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모두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한 임신주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자기결

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가

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 주변

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

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

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

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명보호수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되는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 반대로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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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되는 반면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  

따라서 , 국가의 입법조치를 매개로 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은 일응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

지 않다 . 태아는 엄연히 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 모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

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

다 .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매우 독특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자녀가 출생하면 입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

로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한다 .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

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낙태갈등 상황에서조차도 종종 발현된다고 한다 .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임신·출

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 만약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가 될 자신뿐

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마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낙태를 결심하고 실행한

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 이러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시

켜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이러한 특성은 추상적인 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

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

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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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은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로써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또한 임

신한 여성이 결정가능기간 중에 낙태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

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

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다 . 

마)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를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적정

하고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시야를 넓혀 살펴보면, 다양한 윤리적 관점이 존재했던 수많은 시대와 사회에서 

여성들은 형벌의 위하를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 또는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

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기낙태를 감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임신한 여

성이 낙태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한 후 낙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형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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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로써 그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

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하여 태어날 자

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기에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

제하는 데 제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에 만 16세 이상의 우리나라 여성 1천 명을 대상으

로 ① 낙태갈등 상황에서 낙태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인과 ② 실제로 출

산을 선택한 경우 그 결정에 작용한 요인을 구별해서 실태조사를 하였다. ①에 대해

서는 ‘태아에 대한 도덕적인 부담’이나 ‘자신의 신체적 부담’ 등을 낙태회피요인으로 

응답했으나 ,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낙태를 거의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②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또는 ‘상대방 

남성이 아이를 원해서’, ‘낙태를 하면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등과 같이 실용

적인 이유들이 응답되었다 . 낙태 여부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나 실제로 출산

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에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

낙태죄와 관련한 수사 현실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

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전국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 2010

년 기준으로 연간 약 17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대검찰

청에 따르면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이 낙태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연간 10건 

이하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 자기낙태죄 조항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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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관련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낙태 추정건수나 낙태율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 이는 피임의 증가 , 남아선호사상의 약화, 

경제사정의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 자기낙태

죄 조항이 낙태건수나 낙태율의 감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 

이처럼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

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

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의 한계와 문제점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낙태

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 모든 낙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

는 몇 해 전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거나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는 국가가 낙태를 

묵인하기도 하였다 . 국가의 인구정책 여하에 따라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제 가동 여

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오히려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 내지 소통을 하지 못하고 ,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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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적·일률

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됨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 낙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 . 또한 음성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를 내고 불법적인 수술을 받거나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까지 하게 된다 . 낙태 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

제를 받기가 어렵고, 수술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 , 돌봄 등을 제공받기도 

쉽지 않다 . 불법 낙태 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고, 끝내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 영아유기 내지 영아살해

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

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사)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의 중대성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자기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는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

환 ,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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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나 위해 우려이다. 

위 사유들은 대부분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나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거나 ,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조

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들이다. 

위 사유들에는 ‘임신 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즉, 위 사유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예컨대 ,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

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

이 없는 경우 ,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

신한 경우 ,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당하

고 있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이 처해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

유에 대하여 형법적 제재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 임신한 여성

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558 559

[24/64]

감내하도록 강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위 사유들로 말미암아 임신·출

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

의 곤란, 경력단절 등을 포함한 각종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아)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임신

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명보호수단 ,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

효성,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의 한계와 문제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

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

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

익은 중요한 공익이나 ,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

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태

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실효성 내지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앞서 보았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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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매우 크다 . 

결국, 입법자는 자기낙태죄 조항을 형성함에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

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태

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

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5) 결론 

따라서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

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건강권 , 평등권 ,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낙태

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이미 판단한 이상, 청구인의 나

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

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

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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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잠정적용의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

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

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

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

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

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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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늦어도 2020.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

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 . 재판관 이석태 , 재판관 이은애 ,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위헌의견

우리는 임신기간 중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

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

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를 다양하고 광범

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

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우

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

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

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

낙태죄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임신 제1삼분기’에서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의의



562 563

[28/64]

1)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 헌법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고, 그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

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시

민이라고 하면서(헌재 1998. 5. 28. 96헌가5; 헌재 2006. 2. 23. 2004헌바80 참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

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헌재 2009. 10. 29. 2008헌

바146등). 이러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본질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

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다르지 않다 . 임신한 여성

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를 달리 표현하면 , 임신한 여성에게 자

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특수성

1)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은 임신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출산 과정에서는 극도의 고통과 심각

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하는데, 임신을 유지하는 한 그와 같은 

불안감 , 신체적 제약, 고통 등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출산은 모자관계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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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자녀의 양육은 여성에게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 ․정

신적 ․정서적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직장 등 사회생활

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준다 . 그리고 이러한 어

려움들은 성차별적인 관습 , 가부장적 문화 , 열악한 보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를 만나면서 가중된다. 

2) 이처럼 임신 ,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

또한, 임신 유지 여부의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 여성의 삶에 근본

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

(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1)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에 따른 전인격적 결정이라는 점은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은 이러한 전인격적 결정에 대한 아무런 존중과 

보장 없이 , 단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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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가함으로써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

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가 불가피한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여 낙태에 대한 법률상 책

임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보장

하지도 않는다 . 임신한 여성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그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단 한 번도 가

지지 못하고,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단 한 번도 보장받

지 못한다 .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의 자

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다.

3)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려면 , 그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중 기본권 주체의 의사에 따라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

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하며 , 다만 다음 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

1)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에 따른 제한

가) 태아는 모에게 의존적이긴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생명체이다 . 태아는 모체에

서 점점 성장하여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진 후 출생을 통하여 인간이 되므로, 인간이

라는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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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생명체라는 점과 별개로 , 태아가 과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인간’에 해당하

는가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고 , 태아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 없다고 본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위원회의 의견들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도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음은 부정되지 않았다 . 태아가 생명권

에  대한 기본권 주체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으로서 점차 성장

하여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의 규범적 ․객관적 

가치질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나) 따라서 점차 성장하여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국가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국

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달과정을 일정한 단

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

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참조).

다) 태아는 임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달되어 간다.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데 ,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라고 하고 있고 ,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

료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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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국가는 이 시기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를 기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

2) 여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한 제한

가) 낙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로서 여성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 임신

한 여성의 낙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

를 줄이는 것 또한 낙태 문제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세계보건기구

(WHO)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 ․제도적 장벽

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낙태 당시 태아의 발달 정도(임신

기간), 의료인의 숙련도 , 의료 환경, 낙태 이후의 돌봄과 관리, 낙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거론된다. 낙태 비용도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낙태 

비용이 높을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여성들이 낙태를 망설이게 되어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임신한 여성이 낙태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

다 . 임신 9주 이내에는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하고, 임신 12-13주에는 수술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국

제산부인과학회(FIGO)의 ‘재생산 및 여성 건강의 윤리적 측면의 연구를 위한 위원회

(Committee for the Study of Ethical Aspects of Human Reproduction and Wo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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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에 따르면 , 임신 제1삼분기에 적절하게 수행된 비의료적 이유에 의한 낙태는 

만삭분만보다도 안전하다. 그러나 의학계에 따르면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

따라서 이른바 ‘안전한 낙태(safe abortion)’를 위해서는 임신 제1삼분기에 잘 훈련

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낙태가 시행되고 ,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활성화되어 낙

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도 있다.

다) 반면 ,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이라도 임신 제1삼분기를 경과한 이

후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에 비하여 수술방법이 더 복잡해

지고, 수술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임신한 여

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게 증가하므로 , 임신 제1삼분기를 지나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하여는 태아의 생명 보호 및 임신한 여성의 생명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욱 고려될 수 있다 .

3)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기간 부여의 한계

가) 임신한 여성은 통상 임신 4-6주 사이 , 늦으면 임신 8주 정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 이때부터 낙태 여부를 숙고하고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실제 시

술을 받는 데까지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 전체 인공임신중절 중 임신 3개월 이내에 이

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약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태가 허용

되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임신

한 여성이 숙고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낙태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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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 임신 제2삼분기(second trimester, 전체 임신기간 중 제1삼분기 이후부터 

약 28주 무렵까지)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아 여부를 알 수 있

는데, 임신한 여성이 그 시기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만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을 이유로 한 선별적 낙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

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중 일정 기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

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은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

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 끝에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임신한 여성

의 낙태 여부에 대한 숙고와 결정이 다른 사정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도 

지워져야 한다.

(2) 심판대상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한 의사낙태죄 조항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

(가)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벌에 따른 위하가 임신한 여성

의 낙태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드물기에 , 자

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

다 . 오히려 그동안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형벌로서의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제 가

동 여부가 좌우된 역사도 있고,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본래의 목

적과 무관하게 상대 남성 또는 주변인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 임

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나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임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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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을 결정하여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현실

이 이러하다면 , 낙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은 태아

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히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차라

리 국가가 성교육의 강화, 상담 등의 실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 부조와 국가적 지원, 출산과 육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사회구조적 불합리

의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헌

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나) 낙태에 대한 전면적 ․일률적 금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그에 관한 정확한 정

보를 얻기 어렵게 하고, 음성적인 낙태를 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돌봄 

등도 제공받기 어렵게 하며, 낙태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나아가 낙태가 불법이기 때

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인들도 그 수련과정에서 낙태 수술법을 충분히 훈련받

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성적 낙태로 인하여 의료사고나 후유증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 이처럼 낙태에 대한 전면적 ․일률적 금지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식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

게 우선한 것으로서,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

다 . 

입법자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 단순히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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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의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한 사유

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결합하는 경우 , 낙태의 문제는 다시금 임신

한 여성에게 낙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하고 , 그 결과 오로

지 정당화 사유 유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

러난다 . 즉 ,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에도 국가가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줄 뿐이라면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

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태아가 덜 발달하고 ,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 여성이 낙태 여

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삼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때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의 의미 , 과정, 결과 및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 그

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 자기낙태죄 조항을 전제로 한 의사낙태죄 조항 또한 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마) 태아의 생명 보호가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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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자기낙태죄 조항에 의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실효적으로 달성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임신 제1삼분기의 낙태마저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결과 임신한 여성

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 이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 유지, 출산 및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짊어지게 될 것까지 강요한다 . 따라서 임신 

제1삼분기의 낙태마저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

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달성하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한 의사낙태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도 위배된다 .

(바)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낙태에 

대하여조차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3) 단순위헌결정의 당위성

(가)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이유로 ① 위 조항들의 위헌성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

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여성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 여부를 숙고하여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를 다양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점에 있으

며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②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 낙태가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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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점 , ③ 입법자는 

낙태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및 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 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로 규율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① , ②의 점은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요청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없게 되고 합헌적으로 평가받는 처벌조차 재심으로 구제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

(나) 먼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

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본다. 대부분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은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대

개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지가 문제되므로, 만일 기본권의 제한 그 자체는 합헌이

나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인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

면 ,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는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기초한 결정형

식으로서 위헌결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원천적으로 위헌이어서 무죄를 받아야 할 사안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일정 

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 해당 규율의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 중 일

부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 , 그 분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합

헌적인 규율 부분까지도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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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극심한 혼란과 공익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부득이 이를 유지시키는 헌법불

합치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다) 그러므로 다음으로는,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

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위헌적 법률이 존재하는 종래의 상

황보다 그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더욱 헌법적 질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장 폐기하기보다는 헌법적인 대체

입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더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공백이 가져오는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킴

으로써 회복시킬 수 있는 합헌적 상황을 단순 형량하여 전자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헌법불합치결정이 용인될 수는 없다 . 형벌이라는 제재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불이익의 정도가 그 어떤 경우보다 크므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야기

할 법적 공백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로 인한 피해를 규율 대상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보다는 국가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헌법적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이 있더라도 그것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여 기존

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당사자의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불합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이 낙

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을 담당하면서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정서

적 책임과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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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중

압감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 기반하여 

내려지므로 , 그 결정의 무게에 비추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위와 같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

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

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헌법불합치의

견이 밝힌 것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은 종종 헤어진 연인 , 남편 등의 복수 혹은 괴롭힘

의 수단이나 가사·민사 분쟁에서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

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소되

어 처벌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위와 같은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은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

이고 위 조항들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미미하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부분이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동기

에서 비롯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반면에 ,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형벌조항

에 대하여 일단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합헌인 부분만을 구분하여 규정된 사후입법으

로 처벌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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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형벌조항이 불명확하였다는 점을 확

인하는 것이며 , 이 불명확한 형벌조항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규율의 공백을 개

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가혹하다.

(마) 다음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여성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 여부를 숙고하

여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를 다

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점이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에 따라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는 그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입법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금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 중 적어도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은 그 위

헌성이 명확하여 처벌의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신 제1삼분기에 이

루어지는 낙태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

로 ,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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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

고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

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주

문과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20. 12. 31. 이전에 개

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되 ,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21.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

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이 있다. 

6. 재판관 조용호 ,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

우리는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

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1)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헌법 제10조).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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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에 대해 ,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

하는 성숙한 민주시민’(헌재 1998. 5. 28. 96헌가5;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으로, 

또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 공동체

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

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라고 보았다 . 다만 개별 ․구체적 인간이 이러한 인간상과 다

르다고 하여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당위적 요청

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

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의 기본권이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인간

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존엄이 따르며, 생명의 주체가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의

식하고 있는지 여부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데는 인격체 속에 내재하는 잠재적 능력으로 충분하다(BVerfGE, 39, 1, 41).

(나) 태아와 임신한 여성은 미묘한 관계에 있다 . 임신한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태

아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다. 태아와 임신한 여성은 명백히 한 사람이라고도 또는 

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존중되어야 하

는 생명이자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로를 적대자라 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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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특수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

고 있다. 단지 태아가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종(種)이라서 그렇다

고 보는 것은 아니다. 태아는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격체로 발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만 세포의 성장과 분열은 모두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 모체와 

다른 면역체계를 가지며, 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시기

부터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 따라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로

서 ,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성장

한다. 태아는 생존을 모체에 의존하고 있지만 , 일정기간(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임신 

22주 내외라고 한다) 이상이 경과하면 자연적 출산 이전에 모체로부터 분리되어도 

생존할 수 있다 . 태아가 모체에서 점점 성장하여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진 후 출산을 

통하여 인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일련의 연속적

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 

문제는 생명이 어느 시기부터 존엄한 존재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

한 것인데 , 비록 의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각 전문가들이 합치된 의견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의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태

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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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수정란의 착상 이후로 태아의 발달은 계속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를 나눌 수 없으며, 태아의 발달과정 특히 정신적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또 태아가 모체에서 독립하여 생존가능한 시기

가 점차 앞당겨지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언젠가 수정란이 처음부터 인

공자궁에서 성장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생명권의 보호를 가장 두텁게 하는 해석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적어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출생시까지의 태아는 기간의 구분 없이 

내재적 인간의 가치를 지닌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한다 .

(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아의 물리적 존재, 생명을 소멸시키는 낙태의 자유가 자

기결정권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적어도 태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

재라면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임신한 여성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유지시키

고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 권리(인격권),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

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가 있음은 물론이다 . 

그러나 우리 헌법상 낙태할 권리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

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

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

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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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다만, 선례(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에 여

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 

이 사건의 다수의견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논지를 펴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은 있으나 , 아래에서는 선례 및 다수의견과 같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

성의 자기결정권 ,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라)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

을 구속하며 ,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고 있다 . 헌법 제10

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참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 , 이익을 보호하

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하다. 태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 . 

생명의 침해는 회복 불가능하고, 생명에 대한 부분적 제약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태

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과제에 따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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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태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제3자에 의

하여 인간존엄성의 근원인 생명을 위협받을 때 이를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행위이므로 , 국가

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태아와 임신한 여성이 매우 특별한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 태아가 모

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생명인 이상 태아의 모가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자기낙태 행

위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다 . 법질서는 태아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 태아의 모의 

수용을 통해 비로소 생명권 보장의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다 .

다만 낙태의 금지로 인하여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산해야 하는 임신한 여성의 기

본권 보호 역시 국가의 의무이자 과제이므로 ,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마)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하

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형사처벌과 침해의 최소성

(가) 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므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태아는 모로부터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 헌법이 명령하는 보호가 다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을 때 입법자는 형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 태아의 생

명 보호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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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 그것이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

일반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입법목적을 동

등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침해의 최소성’의 문제는, 낙태의 금

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 문제는 낙태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

로 형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에 있다 .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

호를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벌의 부

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채택하여 낙태를 동일한 정도로 방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물론 형벌

은 다른 법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효과 및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

시키므로 가급적 그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형벌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입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입법자는 마땅히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등 참조).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서 매우 중대하고, 생명권 침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형

벌을 통하여 낙태를 강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자기낙태죄 조항이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낙태죄 조항

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성교육 내지 피임 관련 

교육의 강화 , 낙태 관련 상담의 실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모성보호조치 등의 방법 

역시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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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

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다수의견은 추정 낙태시술 건수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기소 건수가 매우 적다

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태아의 생명 보호

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벌은 그 위하

력으로 인하여 존재 자체만으로 해당 행위를 어느 정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 낙태

는 임신한 여성과 시술 의사가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

어 그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기소 건수가 적다는 것이 곧바로 낙태죄가 실효성이 없

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낙태 추정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물

론 피임의 증가, 남아선호사상의 약화 , 경제사정의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낙태를 형벌로써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그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수의견은 형벌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거나, 절박한 처지에서 낙태를 원하

는 임신한 여성에게 위하효과가 없다거나, 낙태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성과 여성건강

의 침해를 도외시하거나, 낙태에 반대하는 태아의 친부 등의 협박수단으로 사용되거

나 ,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 그러나 이는 그러한 악용 자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악용 사례가 있다고 하여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낙

태죄 조항에 의하여 단 하나의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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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의는 충분한 것이다. 낙태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성과 여성건강의 침해는 낙태 허

용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 낙태 허용 여부 자체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고려

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별 낙태 허용 사유 및 낙태 건수나 낙태율은 해당 국가 

고유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와 전통 , 관습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단

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

(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동등하게 효

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낙태 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 즉 법익균형성의 판단에 있다 .

(3) 법익의 균형성

(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태아

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도 절실한 공익이다. 생명권은 그 특성상 일부 제한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며, 낙태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 이와 같은 태아의 생명 보호의 중요성과 

생명권 침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태아의 생

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고, 하나의 상황에서 

양자를 모두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따라서 어느 것을 어떤 범위에서 

우선시킬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철학적, 윤리적 , 규범적 , 의학적 , 사회학적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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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

서 ,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

단은 입법자의 과제에 속한다 . 그러나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

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면

서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이

는 태아의 생명을 폭넓게 보호하는 입법으로서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하여 태

아의 생명권 보호를 보다 중시한 입법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나) 국가의 보호의무와의 관계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근본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수호에 있다 .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익

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을 단

지 태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특수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태아

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스스로를 방어

할 수단이 없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규범

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입법, 행정 ,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에 있으며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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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태아를 보호하고 출생하도록 법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경우

도 다를 바 없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

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함부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진지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논

의를 통하여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다음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태아의 성장단계와 관련하여

자기낙태죄 조항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태아의 발달 정도와 무관하

게 임신의 전 기간에 걸쳐 차등 없이 태아의 생명권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시키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

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앞서 보았듯이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 인간이

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

호를 받아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특히 의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태아의 성장 속도 역시 태아별로 다른 현실을 감안한다면, 태아의 성

장단계에 따라 혹은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혹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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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에 따라 생명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생명의 발달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전후로 하여 명확하게 

발달단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령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낙태의 금지 및 처

벌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때 임신 12주의 태아와 임신 13주의 태아 사이에 생명의 보

호 정도를 달리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독

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식물인간 등 병원의 중환자실

에 누워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 다수의견이 

말하는 생명의 단계에 따른 형법상의 상이한 법적 효과는, 형법상의 범죄유형과 그 

보호법익에 따른 형법 고유의 문제이지,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관련하여 이

를 원용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른바 ‘결정가능기간’ 또는 ‘임신 제1삼분

기’에 낙태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는 기본권 보호의 공백

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가가 자신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성장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 , 안전한 낙태가 가

능한지 여부에 따라 낙태의 금지 및 처벌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당한 이

유가 있는 것이다. 

(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

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한다 . 다수의견이 예시하

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보면 대체로 여성의 경력단절 , 자녀양육 , 재생산권 , 학업이

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 경제적 부담 , 혼전임신·혼외임신, 이혼·별거·절교 등

이 거론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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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삶에 불편한 

요소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다면 나

중에는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조차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반

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

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박탈권을 창설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와 권

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정

신에도 맞는다 . 임신한 여성은 ‘임신상태’라는 표지를 제거하여 행복을 찾을 것이 아

니라 태아를 살려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헌법이 예정

하는 인간상인 것이다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思潮)

에 편승하여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

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들은 그 자체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

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 그러한 문제들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 즉 미혼모에 대

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

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

자기낙태죄 조항이 가족계획, 즉 자녀의 수 , 터울 , 출산시기의 조절 등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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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재생산권의 침해는 낙태가 아니

라 피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낙태’와 하나

의 생명이 생기는 것을 막는 ‘피임’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피임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공익적 이유이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재생산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여성의 자

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낙태의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의 금지가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격

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

우에까지 낙태 금지와 처벌의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반할 수도 있다 . 낙태(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사유로는 대체로 임신의 지속

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 사회통

념상 임신의 계속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정당화사유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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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의 동의를 받아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

우 의사와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모자보건법 제14조 , 제28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청구인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예외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강

간·준강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

배되며 , 위 조항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성별·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바) 성차별적 효과와 관련하여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 효과’가 있다는 간접차별의 주장은 실질

적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성차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

당하다 . 미혼이거나 미성년이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 임

신한 경우 입는 불이익은 낙태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에 존재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임신한 여성의 개별적 처지를 둘러싼 편견 , 불

충분한 모성보호조치 등에 기인한 것이다 . 

한편, 현실에서는 낙태의 허용이 오히려 성차별적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다 . 

아이를 양육할 의무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남성,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염려하는 임신한 여성의 가족, 친구의 낙

태의 권유나 교사(敎唆)는 현재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요구 또는 범죄인데,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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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요구나 압박은 보다 거리낌 없이 행하여질 것이

고 ,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임신한 여성이다. 초기 페미니스

트들이 낙태에 반대하였던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낙태의 실행과 교사 , 방조에 관련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처벌

하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별 중립적 

규제이며, 어떤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

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뿐, 거기에 여성차별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기 어렵다 . 이

와 반대로 임신한 여성과 그 가족이 특정한 성별의 아이를 선호하여 낙태할 수 있다

면 , 이는 명백한 성차별 효과를 가져 온다. 

(사) 소결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

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

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존재함으로 인한 위하효

과 및 이 조항이 없어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인명경시풍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자

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4) 입법자의 성찰과 모성보호의 필요성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 낙태를 규제하는 

주법(州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래 , 미국 내에서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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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논란은 종식되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위 사건의 당사자였던 노마 매코비(Norma McCorvey)

라는 여성은 나중에 낙태 반대 운동가로 변신하여 활동하였으며 , 아직도 많은 주에

서 낙태에 대한 규제와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또한 관련 결정 이후 각각

의 찬반 세력이 더욱 결속력을 더하고 정치세력화하면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오

고 ,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의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 단지 시민의 법감정이나 다수의 의지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적 가치 질서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심사는 가능

하고 필요하다 . 그러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일차적 수호자인 입법자는 낙태와 같이 

극도로 논쟁적이고 인간 존엄의 본질에 관한 탐색을 요하는 문제에 관한 규율을 함

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성찰을 하여야 한다. 정치과정의 회피와 사법심사

로의 도피가 만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

다 . 아이의 아버지의 공평한 육아분담 ,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도와줄 가족

이나 사회시스템의 존재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 임신으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사회 환경

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임신을 부정하고 태아의 생명을 박

탈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을 입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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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규정 이외에, 낙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규범

화하는 입법정책도 필요하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

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 임신

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

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

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

다 .

(5)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

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

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 8. 23. 자

기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 그때부터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현 시

점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바꿀 만큼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점에서도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합헌 선언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비록 어떤 위협을 당

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겠노라.”(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 중에서)

청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와 별개로, 의사낙태죄 조항(형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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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따라서 아래에서는 , 의사낙태죄 조항이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형법 제269조 

제2항의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

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

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 범죄의 실태와 죄질 , 보호법익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

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9 참조). 

입법자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통하여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그에 반하여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

인보다 책임이 무거우며, 실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고 , 전문적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이를 남용하여 영리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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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 의사의 낙태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한다 .

의사낙태죄 조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경우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그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비교적 죄질이 가

벼운 낙태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

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

고할 수 없도록 하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낙태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

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낙태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고 ,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어려워 대부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업무종사

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경미한 벌금

형은 실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고, 전문적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의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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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3) 소결

의사낙태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 형벌체계상

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의사낙태죄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

체적 주장 없이 단지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결과 직업의 자유도 함께 침해된다

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 . 결론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63/64]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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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효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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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정의 헌재가 연 문, 정부가 닫았다”

차혜령 변호사·낙태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 정

의’(Reproductive Justice)를 이루기 위한 한 걸음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생산’ ‘재생산권’ ‘재생산 정의’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정문 곳곳에서 임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의미를 설명하며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인 사례와 통계로 보여주고, 여성의 일과 건강 문제를 논했다. 또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적극적인 개선, 사회구조적 불합리 개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

서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평등과 정의의 문제까지 나아갔다.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의 의견 차이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20년 10월7일,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정

부안)을 입법예고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요

건’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의 뼈대는 형법 제269조를 그대로 살려 원칙적으로 모든 임신중

지를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새로 추가한 형법 제270조의 2에서 정한 허용요건이 

있어야만 임신중지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형식이다. 

2019년 헌재 결정문 첫 장 ‘주문(主文)’이라는 제목 아래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 “형법 제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하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

지 낙태죄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과 선고 즉시 낙태죄 효력을 상실시

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결정 가능기간(임신 22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 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

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이루어진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았다. 반면 단순위헌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한겨레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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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

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불합치 의견과 다르다고 밝혔다. 

몇몇 세부 쟁점에 관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과 단순 위헌 의견은 서로 달랐다. 국가가 태아의 생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것에는 일치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은 그 이유를 태아의 생명권에서 

찾는 반면 단순위헌 의견은 ‘태아가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주체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국가가 추구

할 공익으로서 자명하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결정

가능기간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관해 입법자가 입법의 재량을 

가진다고 봤다. 하지만 단순위헌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과 같이 조합(결합)의 문제로 볼 경우 “낙

태의 문제는 다시금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하고, 그 

결과 오로지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다”고 했다.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기간 내의 예외적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

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과 단순 위헌 의견 모두 형사처벌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형법상 제재의 한계를 

상당한 비중으로 상세하게 인정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은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한 반면, 단순위헌 의견은 ‘태아의 독자생존시기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임신 중지 제한의 방식을 형사처벌로 한정하지 않았다. 

‘단순 위헌’이라 한 내용을 법 안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 범위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이나 다른 국가 기관을 기속(구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때 헌재 결정의 

어떤 부분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가(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해야 한다. 헌재의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보면 결정의 주문(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유로 나누

어 “결정 주문은 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으로서 여기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고 해

설한다. 그러나 “결정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만 하며 우리 

헌법재판의 실무에 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에 관한 헌재 결정과 같이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위헌정족수(6명)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4:3으로 나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나 정부가 어떠한 결정 이유에도 기속된다고 볼 수 없

다. 헌재 결정이 입법자인 국회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정부를 규범적으로 구속하는 부분은 오로

지 결정의 주문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제출권자로서 일정

한 재량을 발휘하였음은 개정안 내용에서 드러난다. 4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제시한 결정 가능기

간(임신 22주)을 넘어 24주를 임신중지 가능 기간으로 정하여 헌법불합치 의견과 같은 기간을 정하

지 않고 늘렸으며, 3명의 단순 위헌 의견이 제시한 14주 내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

도 추가로 정해 반영하였다. 요컨대, 정부는 헌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을 취하지 않

았다. 

그렇다면, 입법 재량을 발휘한 정부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가. 결정 주문의 기속력에 

따라 만들었는가.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정부 개정안은 형법 제269조를 그대로 살려 원칙적으

로 모든 임신중지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새로 추가한 형법 제270조의 2에서 정

한 허용요건이 있어야만 임신중지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형식(형법 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라

고 한다)을 담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

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되

지 아니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여성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폭력에 의

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

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여성이 위법성 조각사

유를 입증해야 한다.

‘낙태 불가피’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하지만 헌재 결정 중 단순 위헌 의견은 임신중지 전부 금지의 법 형식의 문제점을 이미 정확히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태가 허

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낙

태가 불가피한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여 낙태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보장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

쳐 그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단 한 번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의 자기결정권

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다.”

법은 객관성과 중립을 지향하지만, 법의 내용, 법 문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관념, 법의 실제 집

행이 항상 객관과 중립을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정부 개정안 역시 

다르지 않다. 여성의 임신중지는 언제나 예외 없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임신중지는 원칙

적으로 범죄인 행위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를 임신한 여

성 스스로 입증하여 범죄와 형벌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그 다음날(10월8일) 여

성들이 들고 나온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는 구호는 정부 개정안의 핵심 전제를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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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헌재가 형법 제269조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위헌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임신 중지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구조를 취했다. 그렇

기 때문에 여성은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어떤 경우라도, 헌재가 인정한 권리로서의 임신 

중지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낙태죄가 형법에 들어온 지 67년 만의 개정이다. 임신중지의 규율은 나라별로 같은 형태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입법례를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1970년대부터 형성돼온 외국의 과거 입

법례가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최신 법,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권리보장법을 만들 수 있는데 입법 

재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법 개정 논의에서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가 발표한 ‘낙태의 처벌에서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권고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을 바란다. 우리는 정부 개정안보

다 더 좋은 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낙태죄 실효까지의 경과

: 2019. 4. 1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록

정리 : 류민희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과 그에 대한 축하 

2019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오전부터 많은 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오후가 되고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속보를 준비하는 언론이 모여 긴장

과 기대로 가득했다.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선고를 기

다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대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의 선고 중16번째로 2017헌바127사건이 선

고되었다. 2시 45분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낭독으로 시작된 선고는 곧바로 “주문. 형법 제269

조 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먼저 선언하였고 곧이어 헌법재

판소 바깥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기석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결정의견 요지 설명이 끝나자 이

은애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 요지 설명이 이어졌다. 재판관 9명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로 나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날 방송사의 주요뉴스 중 하나였으며 국내외 언론들은 속보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도했다.1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

처는 헌재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 저녁 7시 안국역 

인근에서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주최로 헌재 결정을 자축하는 축하집회가 열렸다.

 

1  한겨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더 이상 여성의 잘못이 아니다. 2019. 4. 11.
한국일보, 낙태, 66년 만에 ‘죄’라는 굴레 끊다. 2019. 4. 11.

BBC News, South Korea must end abortion ban by 2020, says court. 2019 4. 11.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 Rules Anti-Abortion Law Unconstitutional. 2019. 4. 11.

2 연합뉴스,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착수…"헌재결정 존중". 2019. 4. 11. 

낙태죄 실효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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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후

결정 당일 헌법재판소 소식을 속보로 알렸던 언론은 이튿날부터 후속입법의 향배로 주요 관심을 

돌렸다. 4월 1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논평하며 향후 방향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 중략 …

[우리의 요구]

○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

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범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

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또한 누구나 병원, 약

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

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

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결정 이후 첫번째 발의가 4월 15일에 있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첫번

째 관련 법안으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3 이는 형법 27장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모자보건법 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 요청만으로, 14주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등 사유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소위 ‘주수 논쟁’으로 협소하게 비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4

한편 이를 마지막으로 1년 반 이상 입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논의는 없었다. 2020년 초

부터 시작된 코로나 판데믹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입법 시한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

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보내게 되었다.

 2020년 갑작스런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해를 넘기고도 하반기에 접어든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존치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 안들이 범죄화를 유지하여 사실상 낙태죄

를 부활시킨다고 보았다.5 이 안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11월 18일, 

형법 일부개정안은 11월 25일 국회에 발의 되었다.

이러한 정부안에 문제 제기하며 10월 12일 권인숙 의원(민주당)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6 11월 5일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7

한편 11월 복지부는 자료없이 간담회 전날에야 관련 단체에 연락하여 졸속으로 정부 개정안 간

담회를 시도하여 비난을 받았다.8 12월 8일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에서 발의 법안들과 관련하여 공

청회가 열렸으나 진술인 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9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나는 편향적인 공

청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10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시도는 편향적이었고 이 시도조차 모두 입법시

한을 불과 두달 남짓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3  한겨레,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헌재 결정 후 국회 첫 개정안. 2019. 4. 15.

4 미디어오늘,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에 반대”. 2019. 4. 17.
한겨레,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한 정의당 첫 개정안, 여성단체는 왜 반발할까. 2019. 4. 18.　

5 한겨레, 여성계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정부가 여성 목소리에 귀 닫아”. 2020. 10. 6.
경향신문,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2020. 10. 7.
연합뉴스, 민변 “정부입법안 낙태죄 부활시켜…즉시 철회하라”. 2020. 10. 7.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성명]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2020. 10. 7.　

6 연합뉴스, 권인숙, 낙태죄 완전폐지 법안 발의…‘14주’ 정부안에 맞불. 2020. 10. 12.　

7 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에 근로기준법이 들어간 이유. 2020. 12. 8.　

8 한겨레, 보건복지부, 낙태죄 의견수렴 부실 비판에도 ‘졸속 간담회’. 2020. 11. 5.　

9 연합뉴스, 권인숙 “낙태죄 공청회, ‘존치’ 주장 진술인이 절반…왜곡 우려”. 2020. 12. 7.　

10 KBS NEWS, 반쪽 ‘낙태죄 공청회’…“망언” 논란까지,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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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법 개정안

정부의 졸속안과 이에 대한 규탄적 사회적 논의가 급속화되는 동안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11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올바른 입법방향에의 목소리

정부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여성과 단체들은 목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2019년 6

월 1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를 개최하여 낙태죄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2020년 7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낙태죄 폐지를 

넘어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하였다.12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동안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로 입법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렸다.13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2020년 12월 초 무렵, 임시국회에서 대체법이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 알려졌다.14 그 이후 12월 

한달은 소위 ‘입법공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비범죄화라는 새로운 미래가 주는 기대감으로 2021

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은 67년간 유지된 낙태죄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치 2019년 4월 11일 그랬던 것

처럼,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단체채팅방 등에 모여 옛날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형법 

관련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대로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시한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자동 소멸되었다. 언론이 새해마다 

알리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낙태죄 폐지가 포함되었고15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

지만 이때부터 분명히 다른 미래가 시작되었다.

11 한겨레, 인권위, “임신중지 비범죄화 방향으로 정부안 재검토 하라”. 2020. 11. 30.　

12 비마이너,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2020. 7. 10.　

13 한겨레, “국회는 들어라”…‘낙태죄 폐지’ 대학생 1인 시위 릴레이. 2020. 12. 4　

14 한국일보, 낙태죄 연내 개정 사실상 무산… 1년 8개월 허비한 국회. 2020. 12. 8.　

15 중앙일보, 최저임금 1.5%↑, 낙태죄 폐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 달라지는 것.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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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

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

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

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

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

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

를 제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제269조제1항, 제2항 및 제27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7. ~ 11. 16.(40일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

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

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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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

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

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

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

과하여야 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

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

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

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

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

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

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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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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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

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

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

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

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나.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

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다.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

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

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

법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

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

담기관의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

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

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나.   예산조치 : 중앙지원기관 운영비 1,454백만원, 임신·출산 상담창구 105개소(가임여성인구 4

만명당 1개소) 운영 및 인건비 등 2,914백만원

다. 합    의 : 법무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10. 7.

                3) 규제심사 : 2020.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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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을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

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모

성의”를 “모성과 국민의”로, “말한다.”를 “말한다(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

상담기관(이하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

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

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이하 “운영기준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7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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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

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의료법」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

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

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

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 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

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

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

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

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

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0. 제7조의2에 따라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

1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

12.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2항 중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

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2항 및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6호”를 “제1항 및 제3항제6호”로 한다.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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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

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

한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

---------------------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

는 행위를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

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

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

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

한다.

8. ---------------------------------------

-----------------------------------------

-- 모성과 국민의 --------------------------

-----------------------------------------

--------------------------------------- 말

한다(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사

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

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

9.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

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

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ㆍ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

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신  설〉 제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

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

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4호에 관

한 상담을 받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

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

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ㆍ운

영 및 인력기준(이하 “운영기준 등”이라 한다)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

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

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제1항에 따

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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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

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

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

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

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

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7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

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ㆍ② (생

략)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ㆍ② (현

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

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

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

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

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

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

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

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

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

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

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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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의료법」제24조의

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

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

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

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

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

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

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 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

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

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

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

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

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ㆍ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

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

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

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

의3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

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

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7조의2에 따라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

〈신  설〉 1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

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신  설〉 12.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

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② ---------------------------------------

----------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

〈신  설〉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신  설〉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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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

-----------------------------------------

------.

〈신  설〉 1.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

실확인서를 발급한 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신  설〉 제2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

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

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

-----------------------------------------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제2항 및 제3항제1호----------------------

-----------------------------------------

-------------------------------.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1항 및 제3항제6호----------------------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

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

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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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 대한 여성위 의견서

- 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위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애서 개최되2.
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 다음과 같이 형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 ’
를 제출합니다.

첨부 의견서: ■

년 월 일2020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문서번호 : 여성위20-12- -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 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제 목 : 민변 여성위 낙태죄 개정 관련 형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전송일자 : 화2020. 12. 8.( )
전송매수 : 총 매 첨부자료 포함18 ( )

서울 서초구 법원로 길 대덕빌딩 층4 23 2

전화 팩스 02)522-7284,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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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서언1.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헌바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결정 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017 127 ( ‘ ’) 2020. 

현재 국회에 개의 형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12. 4. , 4

률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의일 순서대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 이은주 의원 대표( 2104483, 2020. 10. 12.), 

발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 조해진 ( 2104979, 2020. 11. 5.),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 ( 2105295, 2020. 11. 

정부 발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 13.), ( 2105733, 2020. 11. 

이 그것입니다 위 개정안 중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권인숙 의25.) . 

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형법 각칙 제 장 낙태의 죄 를 삭제하는 내용인 반‘ 27 ’

면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 조 제 항 , 269 1

내지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을 그대로 두고 형법 제 조의 를 신설3 , 270 1 4 , 270 2

하여 일정한 낙태의 허용요건 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하에서는 정부안의 ‘ ’ . 

내용을 중심으로 낙태 허용요건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안의 문제점 일반론2. ( )

가 정부안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자. 

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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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 

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  , ,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서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1) 

하였음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형법 제 조 제 항 등 위헌소원(2019. 4. 11. 2017 12 269 1 )

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 , 

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전인적, , (全

결정 임신유지 여부의 결정은 진공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 ”, “⼈的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

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 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

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 “

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

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이라고 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여” “

부에 대한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잡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존중되 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만큼 임신한 여성이라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 

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해 임신 주 이24

상의 임부를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부와 태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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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하

였습니다 낙태 갈등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가해자 대 피해자 관계로 임. “ ‘ ’ 

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시켜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추상적인 형량에 ”, “

의하여 양자택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

생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

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 

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

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 “ , , , 

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년에 실시한 전국임신중절실태조사 에 따르면 전체 인2011 ‘ ’

공임신중절 중 임신 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이 약 를 차지하는 3 94%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머지 만이 임신 개월 이후 즉 주 이후 . 6% 3 12

낙태갈등상황에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 이후 , 24

낙태율은 훨씬 미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임신 주 이후 낙태갈등. 24

상황에 있는 임부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지적장애인 빈곤여성 등 취약, , , 

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 뒤늦게 임신 상황을 알았거나 취약한 상황으로 인하

여 뒤늦게 낙태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 

가장 절박하게 낙태의 필요성이 있는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가장 늦, 

게 낙태를 선택한 것인데 이들은 이로 인하여 임신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 ‘

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하, , 

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임신 출산육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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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 계속의 곤란 경력 단절 등을 포함, , , 

한 각종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 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개정’ . 

안은 지원과 보호가 가장 필요한 여성을 처벌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

고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의 유지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음2)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관점이 “

존재하였던 수많은 시대와 사회에서 여성들은 형벌의 위하를 무릅쓰고 자신

의 건강 또는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

으로 자기낙태를 감행하여 왔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벌의 위하로서 여성” “

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는 제한적 이며 우리나라에서는 ” ,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1) 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 . 

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여성으로 하여금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

행하게 되는 측면 이 있고 음성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 “

수술비를 내고 불법적인 수술을 받거나 심지어 해외원정 낙태 까지 하게 하, ”

고 낙태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 , “

어렵고 수술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 돌봄 등을 제공받기도 쉽지 , , , 

않 게 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 , “

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 

수술받기가 쉽지 않고 끝내 시기를 놓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 

영아유기 내지 영아살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 , “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

단 가사 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 되었습니다, . ” . 

1) 대검찰청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여성이 낙태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연간 건 이하로  2006 2013 10

낙태죄 조항이 사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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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의 건강권, 

과 자기결정권 등 인격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역할만을 해왔다는 것을 인

정하였습니다 정부안이 주 이전의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그 . 24 , 

이후 낙태만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이후 낙태 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훨씬 더 취약한 상태라. 24

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황은 더욱 극심할 것이라 할 , 

것이므로 낙태허용기간을 확대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상황이 해결되었다

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지위범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3) 

자기낙태죄 규정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주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2)를 제외

하고는 오로지 여성이며 상대 남성은 처벌되지 않고 사법절차 안에서 여성

들이 남성에 비하여 취약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가 놓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임신과 출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비

추어 볼 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은 비단 신체, 

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회적인 침해가 아니며1 , 자기낙태죄 규정으로 여

성이 경험하게 되는 근본적인 현실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입니다. 여성은 전 일생에 걸쳐 양육 책임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열등화, · , 

모성 및 어머니 역할의 강요 등 불이익이나 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특히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거나 남녀 간 극심한 임금격차 등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자기낙태죄의 성 불평등한 효과는 더욱 

2) 자기낙태한 임부의 방조범으로 남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 

경우이며 오히려 자기낙태죄는 상대남이 여성을 공격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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큽니다 낙태가 금지되고 여성이 자신의 재생산에 관한 통제력이 제한받는 . 

상황은 실제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데 기여·

합니다 여성은 스스로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여성에게 남. , 

성은 겪지 아니하는 교육 경제 공적생활에서의 심각한 부담과 불평등을 초, , 

래합니다3) 낙태가 형사범죄화된 사회에서 .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임신 출산 ·

기능으로 인하여 가정 내로 한정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 역시 남성에게 ·

의존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경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남성과 달리 

평등한 기회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자기낙태죄 규정은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

요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성차별적 규율로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성, 

과 남성 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국제 인권규범에 반함 국제인권규범상 확립된 권리로서 낙태의 비범죄. - ‘

화’

세계의 낙태법은 형법이 아닌 여성의 선택과 권리에 기반한 법률 정책 프로, 

그램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는 . 

이미 국가가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 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규범의 최고 권위기관인 국제인’ . 

권조약기구 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들은 합법적 임신중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 철

폐를 위한 국가 의무의 일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년 중국 베이징. 1995

3) Neil S. Siegel & Reva B. Siegel, “Equality Arguments for abortion Rights” UCLA L. Rev. 
쪽Discourse 60, 2012,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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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제 차 세계여성회의 는 4 (the Forth World Conference for Women)

여성의 재생산적 건강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 재생산 능력 그리고 그 ,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성의 낙. 

태 결정은 국가가 마지못해 임신 몇 주 이내 혹은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합,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아닌 여성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생산 건

강과 선택권 자유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선언이, 

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의 임신 중단을 범죄화하고 

있는 한국의 형법에 대해 조약상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우려를 표하면

서 대한민국 정부에 “낙태를 비범죄하고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

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합병증을 겪을 . 

경우 등을 포함하여 낙태를 한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 . ‘

약 은 현재 세계 여 개 국가가 비준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이며 우리’ 180 , 

나라에서는 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바 대한민국1985. 1. 26. , 

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한 법안이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정부안은 허용사유만을 확대하였을 뿐 원칙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입니다. 자기낙태죄는 형벌로써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임신 상태의 지속과 출산을 강제함으로써 임부에게 임신, 

출산 출산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여 자기결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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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고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 , ,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에서 비롯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 

특성을 이유로 남성에 비해 여성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낙태 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고 하여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 

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낙태. 

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전인적 결정에 따른 것으, 

로 재생산권리의 관점에서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입니

다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여. , 

성에게 극심한 고통만을 강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천명하면서 임신 출산, “ , ,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 . , , 

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오로지 낙태죄 조, 

항만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사유를 넓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위헌성이 제

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안은 위헌적인 법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 

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안 조의 제 항 허용요건 규정의 문제점3. 270 2 1

가 기한규제의 문제 . 

이번 정부안은 임신 기간을 분기로 구분하여 각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3 . 

초기인 임신 주까지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14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중기는 사유에 따라 제한하고 후기인 주 이후에, 24

는 전면 금지하는 형태입니다 초기 임신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 

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합법적인 임신중단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임신중단권 보장범위를 넓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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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제 조의 는 임신 주 이내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270 2 “ 14 ”

신 주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삼을지 예를 들어 월경 시작일인지 수정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기. 

간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 

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진료. 

를 하는 시점에서 배란일 수정일 착상일등을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 , 

하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태아 크기 등에 비추어 임신 주수. 

를 추정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임신 기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방‘ ’ . 

식은 임신기간 자체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가집니다.  

모자보건법 을 통하여 임신주수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정하더라도 불확「 」

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중 단순위헌 . 

의견에서는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 을 기산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 ’ . 

신 전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라는 기준이 일견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월경, 

일의 확인은 오로지 처벌 대상인 여성의 진술에 달려 있고 그나마도 여성이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경주기의 길이나 . 

규칙성 등은 개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예컨대 두 여성의 자궁 속 태아가 

수정 또는 착상된 날이 동일하더라도 마지막 월경 시작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월경 주기라는 임신한 여성의 책임 없고 우연한 요. 

소에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한규제의 핵심요소인 임신주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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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나 안정성 이란 기준 적용의 문제.‘ ’

 

초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여성의 요청만으로 허용하는 근거 중 하나는 임

신초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의 안정성은 . 

당연하게도 모든 시기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임신 , . 3

분기로 구분하고 초기를 임신 주 이내로 보았던 판결은 12 Roe v. Wade 47

년 전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및 시설을 고려하여 선고된 것이며 유럽 국가, 

들이 낙태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년대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여 1960 . 50

년이 지난 현재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및 시설 하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안정성 수준은 그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임신주수에 이뤄지는 인공임. 

신중절의 안정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인공임신중절 , 

관련 의료수준 의료진의 숙련도 관련 지식의 보급 정도 인공임신중절의 불, , , 

법여부와 허용범위 임부의 의료접근성과 지식 등 수많은 요소들에 따라 달, 

라집니다.

수술의 안전성 을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리‘ ’

에도 맞지 않습니다 초기 임신을 허용하는 목적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 

고 하면서도 여성이 해당 시기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여성, 

에게 자신의 건강을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비록 . 

덜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절실한 수술을 요청한 행위에 범죄로

서의 가벌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처벌은 오히려 임신중단의 안정성과 . 

신속성을 저해할 뿐입니다 안전한 임신중단의 유도는 처벌이 아니라 임신중. 

단 관련 정보 확산 의료기관 확보와 접근성 향상 등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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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안 제 조의 제 항 허용요건의 문제점4. 270 2 2

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증명.  

 

위법성 조각 사유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법원 선고 ( 2004. 5. 28. 

도 판결 참조 제 조의 의 허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임신중2004 1497 ), 270 2

지한 여성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법성 . 

조각 사유를 두는 방식은 실제로는 여성들이 임신중지시술을 받는 단계부터 , 

접근성을 제약할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여성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 

니다.

 

제 호 사유는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임신중지시술1

을 받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 “

위 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강간 또는 준강간 에 의” , “ ”

하여 임신된 경우만 규정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보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증명 방식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점은 현행 모자보건법과 

동일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년 , . , 2010

초 이른바 프로라이프의사회 의사들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 ’ ‘ ’ 

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시작하자 많은 산부인과병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게 고소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요

구했습니다 임신 주에 임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합의. 4 , ‘

한 성관계라 주장한다 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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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임신 주에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14

례,4)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 임신 주에 상담소를 찾았음에도 임신중절수술  16

시기를 놓쳐 결국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5) 참고 

로 영국령 맨섬의 경우 법률 규정에 여성에 의하면 강간 근친상간 또는 , “‘ ’ , , 

기타 불법적 성기삽입에 의한 임신인 경우 로 명시하여 범죄로 인한 임신 ”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여성의 진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6) 

 

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사실상 의사에게 소명하도록 강제.  

 

합법적 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 ’

는 사항을 사실상 의사에게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의사로서는 합법적 인 . ‘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임신 주에서 주 이내인 여성에게 위법성 14 24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 

성이 의사에게 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했는지 법률상 혼인할 수 없, 

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것인지를 소명해야만 임신중지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행위의 상대방 범죄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밝혀. , 

야만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 .

 

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와 상담 및 숙려 기간 의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시간 숙려 의무를 둔 것도 임신, 24

중지 시기를 늦춰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 

4) 한국여성민우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후기  2017. 9. 28. ‘ ’ 
발언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19447

5) 조선일보 자 낙태하려면 당신이 성폭력 피해 입증해 , 2013. 8. 28. “ !”

6) 장다혜 해외 임신중단 관련 법률을 통해 본 성과 재생산 건강 정책의 쟁점 낙태죄  , “ ”, 
폐지 이후 성평등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설계 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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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중요시하지만 정부가 이를 의무 부과 없이 제공, “ ” 

하도록 권고합니다 의무로 부과되면 여성의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미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숙고를 . , 

거쳐 임신중지를 결정하며 이 조건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습니, 

다 전문가의 상담이 결정에 도움될 수도 있겠으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 ,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상담 의무와 숙려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여성에

게 부담만을 지우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년 주 이내 여성의 요청. 1975 12

으로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여성이 구청 내 상담사에게 , 

상담을 받고 상담 후 주일의 의무적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가 의1 , 

무 상담 및 숙려기간 규정이 여성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며 불필요하게 임

신중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년에 이르러 관련 절차2014

를 폐지하였습니다.7)

 

라 주 이후 예외 없는 처벌의 위헌성. 24 :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주 이후 임신중지를 한 여성은 사유를 불문하고 처24

벌 받게 됩니다 강간 피해자가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임신 사실을 인지. , 

하지 못하다가 주 이후 임신 중지를 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24 .8)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주를 넘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24 . 

있더라도 임신중지가 금지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지속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더 나아가 사망하거나 임신중지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의 ( ),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7) 장다혜 앞의 글 면 , , 57

8) 참고로 일반 여성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있는 여성의 만이 임신 주  0.8% 24

이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 임신 주 이후에 , 7.1% 24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을 요청함 김동식 외 임신중단 낙태 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 (2018), “ ( )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 ; (2012), “
지원실태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김정혜 임신중단권 보장을 ”, , (2019), “
위한 법 정책 방향 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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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형식의 문제점 4. 

정부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 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이 14 ‘ ’

형법상 낙태죄 성립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적용되어 개의 법률에서 임신중지2

를 규율하는 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제 조의 를 2 270 2

신설하고 낙태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조의 각 항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나270 2 

아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의 항에서 살펴보았는데1, 2 , 

이와 더불어 형법 제 조의 범죄 구성요건 규정을 존속시키면서 형법 제269

조의 허용요건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상의 문제점도 개정안의 심의 시 270 2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안의 형법 제 조의 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 조와 같이 위법성조각사270 2 14

유의 기능을 하게 되나 이는 형법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의 헌269 1 , 270 1

법불합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 

소가 형사처벌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을 

때 국회가 위헌 판단된 당해 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위법성조각사유를 , 

신설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는 형식의 입법 개선을 한 선례는 찾아볼 수 없습

니다.

또한 정부안과 같이 제 조의 를 신설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중270 2 , 

지에 관한 권리를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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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범죄구성요건 모자보건법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 이라는 법 규『 – 』

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으로 편입하여 일원화하, 

면서 허용범위를 다소 넓히는 형식의 법률 개정이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위

헌성을 제거하는 개정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반할 여지가 , 

있는지에 관하여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바 결정 중 위헌 의견은 정부안과 같은 임신중지의 원2017 127 

칙적인 전부 금지의 법률 규정 형식에 관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

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한 여성에, 

게 낙태가 불가피한 사람 의 지위를 부여하여 낙태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 ’

면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보, 

장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그 임신의 유지 여부. 

에 관하여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 

기본권을 단 한 번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 

장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개선 의무를 이행할 때에

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

는 개선 입법을 하되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 

시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임신중지에 관한 여러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재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성. 

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견지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 

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논평 최신의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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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참고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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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제2020-708호)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

니다.  

▣ [첨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2020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문서번호 : 20-10-여성위-01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차혜령)

제    목 : [민변 여성위][의견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전송일자 : 2020. 10. 20.(화)

전송매수 : 총 16매 (첨부자료 포함)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첨부] 자료 참조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관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전화번호 : 02-522-728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첨부] 자료 참조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성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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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의 견 서 

제목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에 

관한 의견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전화 044-202-3399, 3402,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제출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

원 사업,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

사단체로, 모임 내 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2000년에 

만들어져 현재 220명의 위원이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와 성차별 피해자를 위

한 공익소송의 변론, 여성인권 입법, 정책 수립 시 법률의견 개진 등의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낙태죄 

위헌소원 공동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

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연구

와 입법, 정책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이하 ‘귀부’라고 합니다)가 2020. 10. 7. 위 헌법불

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 이하 ‘개정안’ 또는 ‘정부안’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귀부

에서 작성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항목에 따라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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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개정안 제2조 제7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 제2조 제7호는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의 정의를 개정하여 ‘인공임신

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을 구체화하였습

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에서 약물 등 임신중절에 대한 다양한 의료적 발전과 그에 따른 여성

과 의료제공자의 선택 가능성을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안은 정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인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 부분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가 2020. 10. 7.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의 기한 제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에서도 임신중절의 정의에 시기적 요건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 부분 

또한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에서 ‘낙태’라는 개념을 그대로 두고,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

절’을 쓰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 양 법 사이의 용어의 통일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성

의 임신중지 행위에 윤리적인 색채를 부가하고 단어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내포된 구시대적 용어인 ‘낙태’는 중립적인 법률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하 의견서에서는, 현재 공감대를 얻어 통용되고 있는 ‘임신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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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쓰되, 개정안을 인용하거나 ‘수술’과 관련된 경우 ‘임신중절’을 쓰는 방

식으로 혼용합니다)   

2.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개정안 제7

조의2 내지 제7조의5, 제21조 제10호 내지 제12호,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안의 내용

 

정부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유지하고 상담을 

받아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규정(형법 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3호, 제

3항)하고 있는데, 이 규정 체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국제인권규범

에 어긋납니다. 사실상 상담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개정안은 ‘상담 내용, 절

차, 상담가능 기관 등’을 정함에 있어 상담의 중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상담 내용의 문제 : 임신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에 초점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을 하고(제7조의3 제1항 제4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며(제7조의3 제2

항), 그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런데 개정안 상담의 내용이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적 사유로 임신의 중지를 결정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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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임

신유지 또는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임신중절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의 심리적 지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의 원칙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 내용 상, 정부안의 상담 절차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상담 절차는 사실상 임신유지를 설득하거나, 더 나쁘

게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절차로만 기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

법 일부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3호, 제3항에 따르면 상담은 임의 절차가 

아니라 강제 절차로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은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

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중대한 윤리적(중립적이

지 않은 부담)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중절은 의

료행위로서 의사와의 상담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굳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중

립적이지 않은 윤리적 상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컨대, 모자보건법

에서 상담절차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 사회 복지적 지원제도 등

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중립적인 상담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이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령 맨섬의 경우 2019년 법 개정에서 상담 절차에서 특정한 도

덕적 판단이나 신념을 강요하지 않도록 상담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즉 “상

담은 균형이 잡히고 공정하며 도덕적 개인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

고 “상담자는 임신 관련 모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적절한 정

보를 임부에게 제공하며,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6조 제14항).1) 정부

안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두고,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의 심리적 지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장다혜, “해외 임신중단 관련 법률을 통해 본 성과 재생산 건강 정책의 쟁점”, 낙태죄 폐
지 이후 성평등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설계,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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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정 기준 및 상담원 자격 요건 부재

 

개정안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보건소에 둘 수 있도록 하지만(제7조의3 

제1항), 보건소 외에도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제1항). 한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

의 경우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두고 있을 뿐2) 자격 요건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7조의5).

정부안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 자격과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과 보

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할 뿐이어서, 현재 정부안만으로는 어떤 기관이 임신∙출

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자격 요건 기준도 정부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임신∙출산 종

합상담기관 상담원으로서 상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누가 

상담을 하는지는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질을 좌우하며, 

임신중지를 위해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

안임에도, 법률에는 그 원칙과 기준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상

담의 원칙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및 상담원의 

자격 기준의 부재는 해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된 상담을 제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도 운영기준을 갖추어 임신∙출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미
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
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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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에 기반

한 사회복지법인이 상당수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 내 시설 입

소자나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3) 물론 

종교에 기반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여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나 낙태 처벌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다수 종교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법인이 상담기관이 될 경우 중립적이지 못한 상담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안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서 특정 종교 교리를 강요하거나 

편향된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 기

반하여 출산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도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

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담의 중립성이 침해

될 위험성이 큽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료적 정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건소에서 제공해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3.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개정안 제12조 제3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설시하던 현행 모자보건법 제12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

해,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십일조 및 헌금 강요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2012. 2. 13.자 11진정0306100 결정,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퇴사강요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2013. 6. 13.자 13진정
000300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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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모자보건법 제12조는 표제 자체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의 사업'으

로서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개인과 가족의 선택을 국가가 통제하던 인구조

절 시대의 유산입니다. 임신, 출산과 인구정책을 여전히 중심에 놓고 새로 

허용되는 임신중지 관련 사업만을 추가하는 짜깁기 형식으로는 사업의 목표

인 재생산건강 증진을 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식건강’은 생식계통, 기능, 과정 등 의료적 관점이 강조되는 단어로

서, 권리주체가 자신에게 좋은 보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체적 권리와 

역량 개념이 강조되는 ‘재생산 건강’보다는 흠결이 있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제12조는 총체적인 재생산 건강 관점에서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임

신중지, 피임, 월경, 성매개감염 예방, 성폭력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구기금(UNFPA)이나 유네스코

(UNESCO)의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 education) 접근을 중심으

로 하여 완전 개정되어야 합니다.

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개정안 제14

조 및 제28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28조

의 ‘형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제안이유’에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

- 9 -

한다고 설명하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모자보건법은 여성 생명과 건

강 보호를 위한 지원법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모자보건법을 여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법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법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신중지에 관한 형사법적 규율을 형법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는 찬성합

니다. 

다만, 개정안의 다른 규정이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를 삭제한 취

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모자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

토해야 합니다. 

2) 개정안 제14조의2 신설은 제14조, 제28조 삭제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함 

개정안 제14조의2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음의 ‘5.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

사의 설명의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할 것이나, 그 전에 형법과의 관계에

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20. 10. 7., 법무부는 형법 제270조의2

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형법 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은 

임신 24주 이내 임신중지의 허용요건을 4개호로 규정하고, 그 중  ‘3.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

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를 신설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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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그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

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4조의2는, 형

법 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임신중

지의 허용요건으로 작용하고, 임신중지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3) 이와 같이 본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4조의 2와 같이 형사처벌을 좌

우할 수 있는 요건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임신중지의 형사

적 규율은 형법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모자보건법에 ‘허용요건’이 잔존해 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귀부가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제14조, 제28조의 삭제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5.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개정안 제14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의사가 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 설명해야 할 내용과 여성의 서

면 동의,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수술 시 보호자의 필요적 동의를 명시하고 있

습니다.  

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견

개정안은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여성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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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7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에서 여성의 건강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나, 개정안이 명시한 설명의 내용 중에는 불필요하거나 여성에게 추가

적인 고통을 부여하는 절차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등의 사항

을 설명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에게 피임 실패의 이유나 그 내용, 계

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임신중절을 요청하는 여성을 질책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서, 수술의 방법, 

수술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술 이후 건강관리 등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설명은 여성의 정신적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설명을 의사의 의무로 부가하는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조항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 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로, 또

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부재하거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폭행 및 협박 등 학대를 당하였다는 공적자료를 제출하여야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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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환자의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을 뿐 환자의 연령 제한은 따로 설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만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하고, 만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하

거나 학대상황인 경우에만, 나아가 이를 ‘공적 자료’로 입증하여야만 인공임

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0호’는 제3자의 동의

나 승인 등이 아동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상품, 정보, 상담

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임신중단 관련 결정에서 항상 아동 의

견 경청 및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검토를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

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의 중지 또는 유지 결정을 하

여야 하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가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 또는 임신 중

지를 결정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이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담 및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기결정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의 

임신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성년 당사자의 연령에 맞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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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신뢰관계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력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미성년자(특히 만 

16세 미만)의 임신중지에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임신 중지 여부를 법정대리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어

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알리기

를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들

이 있으며, 이런 경우 수술 시 성인 동반이 요청되더라도 이는 수술 후 미성

년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어서 동반 성인이 반드시 보호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임신중지 여부 판단 또한 미성년 

여성 본인의 건강이 정책 마련에서 최우선의 고려요소여야 하는 것입니다.4)

세계보건기구(WHO)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청소년

이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이를 단

념할 수 있으며, 결국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

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신체·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경

고한 바 있습니다.5)

4)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방향」, 김정혜, 2019, 젠더리뷰

5)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sh guidance for gealth systems」, WHO, 2012.
3.3.5.2 Third-party authorization
A woman seeking an abortion is an autonomous adult. Autonomy means that mentally 

competent adults do not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any third party, such as a husband, 

partner, parent or guardian, to access a health service. Therefore, health-care providers 

should not impose a requirement of third party authorization unless required by law and 

related regulations. Adolescents may be deterred from going to needed health services if 

they think they will be required to get permission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whic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them going to clandestine abortion providers. Health-care 

providers should therefore be trained to inform, counsel and treat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evolving capacities to understand the treatment and care options being offered, and not 

according to an arbitrary age cut-off (19). Health-care workers should support minors to 

identify what is in their best interests, including consulting parents or other trusted adults 

about their pregnancy, without bias, discrimination or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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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만16세 이상은 상담사실확인서로,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학대상황에 놓였음

을 공적 자료로 입증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에 있어 불필요한 절

차를 추가하여 미성년 여성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우려가 있습

니다. 

6.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 수락(개정안 제14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진료거부를 신설하는 개정안 조항의 내용은 첫째,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둘째, 진료거부 시 연계의무가 있는데 의료기관

이 아닌 임신 출산 긴급전화 및 종합상담기관으로만 안내하면 되며, 셋째, 

진료거부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제14조의3은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추가하고 접근성을 매우 저해

할 수 있는 장벽입니다. 국제인권법상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의 권리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장벽을 입법하는 일은 생명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에서 “각 당사국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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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공자에 의한 신념적 거부의 결과로 인하여 야기된 장벽을 포함해서, 여

성과 소녀들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부인하는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며 

의료제공자의 거부행위가 여성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법은 안전한 임신중절

과 산후 조리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특히 빈곤, 난민, 시골 여성

들에게 어려움을 끼친다. 다른 성·재생산(생식) 보건의료에 존재하지 않는 이

러한 제한적 시스템은 임신중절이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관행이라는 낙인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15조 1항에서 보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

당한 사유’에 더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이 시술에 대해 특별한 낙

인을 추가합니다. 의료적 필요에 의한 진료와 시술 중에 이러한 특별한 낙인

과 장벽이 이 조항을 넘어서 임신중절시술의 접근성, 확대에 크게 악역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관련 입법례가 있는 곳은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통념과 보복의 두

려움으로 의사들이 사실상의 거부를 만연히 하는 곳으로, 이런 국가들의 입

법 취지는 진료거부 시 의무를 부과하고 합법적 거부의 범위를 좁혀 임신중

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법례가 있는 곳은, 1) 다른 임

신중절 제공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연계 의무를 부여하

며 2) 긴급하거나 응급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3) 개인이 아닌 병원, 

기관 차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4) 여성의 결정을 포기하도록 거짓 

정보를 줄 수 없게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보건당국이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의료 모두에서 임신중절수술 의료제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하게 지리적으로 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낙인화를 강화할 수 있어 유엔에서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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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산부인과 의사 70%, 마취과 의사 51%, 비의료인 

직원 44%이 임신중절 진료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합니다. 이탈리아 중 보수

적인 8개 주는 거부 의사가 80-90%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여성은 다른 지

역이나 유럽 다른 나라로 가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통계

에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임신중절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범죄화의 악영향으로 한국에서 

임신중절 의료에는 사회적 낙인이 많습니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이 낙인이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많은 ‘특이한 의료’로 취급하는 것은 이 낙인화의 개선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4조의3은 전부 삭제되어야 합니다. 끝.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   

제안 이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

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이라고 

답하였으며, 피임 실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하루 평균 

3,000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산함. 성교육과 피임 실천의 미비로 인

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7.2%가 피임이 국가의료보

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93%가 성매개감염 등에 대한 건강검

진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가가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

기 위한 역할을 다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높음. 그러나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인구 조절을 위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

였음. 현재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이라는 인구 

조절 목적에 따라 난임치료, 출산 장려, 보육 지원에 집중된 방식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성과 재생

산 건강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

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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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   

제안 이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

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이라고 

답하였으며, 피임 실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하루 평균 

3,000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산함. 성교육과 피임 실천의 미비로 인

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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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재생산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이 인구정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으로 이동하여야 함.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의 연

장선 상에 있는 것이기도 함.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은 인권의 필수적 부

분으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

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이에 개인의 성과 재

생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

장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

육기관 등의 의무를 정하고자 함.

이 법안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이 국가의 인구 조

절 목적은 물론이고 가족, 시설 등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이 개인의 성과 재생

산 권리 실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며,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관련 

제도 설계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 성과 재

생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등 사회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   

제1장 총칙

조항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

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

인 없이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 성적 정

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

부•상대방•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

사할 권리를 말한다. 

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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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2.  “성적 건강”이란 생식기의 기능과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입각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3.  “재생산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

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

할 권리를 말한다.

4.  “재생산 건강”이라 함은 생식세포•생식기

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

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시도•유지•중

지,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5.  “성•재생산건강사업”이란 월경, 피임, 보

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매개

감염 등과 관련하여 성•재생산건강을 증

진하고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5   

조항 조문

6.  “피임시술”이란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

사, 자궁 내 장치, 피하 이식 장치 삽입 등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7.  “비가역적 피임시술”이란 난관 절제술, 정

관 절제술을 말한다.  

8.  “보조생식기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및 배아의 생성, 인공

수정, 체외수정, 생식세포의 냉동 보관 등

의 의료적 개입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이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

이러스,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성행위로 매개되는 감염을 말

한다.

10.  “통역”이란 외국어통역뿐만 아니라 문자

통역(속기), 수어통역 등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다.

1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

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12.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

호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13.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6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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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4.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을 말한다.

15.  “보호•복지시설 등”이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다수인 보호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

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

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제4조

(권리)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7   

조항 조문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

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권리와 재생

산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

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별 등을 고려하

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

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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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4.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을 말한다.

15.  “보호•복지시설 등”이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다수인 보호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

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

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제4조

(권리)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7   

조항 조문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

람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권리와 재생

산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

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별 등을 고려하

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성적 건강

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

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9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조항 조문

제8조

(자기결정권)

제9조

(건강권)

①  모든 사람은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

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자신의 성

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지며,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결정권

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

징과 관계 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

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을 이유로 자

율성과 심신의 완전성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

인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질병 예방, 치료, 근로환경 및 생

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성•재생산건강을 유지할 권

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최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

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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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

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9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조항 조문

제8조

(자기결정권)

제9조

(건강권)

①  모든 사람은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

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자신의 성

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지며,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결정권

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

징과 관계 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

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을 이유로 자

율성과 심신의 완전성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

인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질병 예방, 치료, 근로환경 및 생

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성•재생산건강을 유지할 권

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최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

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10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제12조

(비밀보장)

제11조

(정보접근권 등)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

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자신의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

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의료인 등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나이, 언어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이해하

기 쉬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

며,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성

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하여 정확하

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1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항 조문

제13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제1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6조에 따른 성•재생산

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데

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

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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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10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제12조

(비밀보장)

제11조

(정보접근권 등)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

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자신의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

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의료인 등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나이, 언어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이해하

기 쉬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

며,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성

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하여 정확하

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1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항 조문

제13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제1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6조에 따른 성•재생산

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데

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

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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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1.  성•재생산건강사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4.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

5.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

6.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과 상담기관 

확보 및 관리방안

7.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근로 및 휴게환

경의 조성

8.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장애 유

형과 특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9.  제3호부터 제6호의 각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실태 조사 및 교육•시정방안

10.  중앙행정기관 간의 성•재생산건강 추진계

획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3   

조항 조문

11.  그밖에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

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 등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 방안

2.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

구, 개발, 지원, 보급 방안

3.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인이 성ㆍ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 및 자원,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보급, 정보 제공, 교

육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제4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

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 제9장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계획 및 그 

추진방법(포괄적  성교육 인력 교육, 포괄적 

성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

2.  이 법 제10장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

1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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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1.  성•재생산건강사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4.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

5.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

6.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과 상담기관 

확보 및 관리방안

7.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근로 및 휴게환

경의 조성

8.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장애 유

형과 특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9.  제3호부터 제6호의 각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실태 조사 및 교육•시정방안

10.  중앙행정기관 간의 성•재생산건강 추진계

획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3   

조항 조문

11.  그밖에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

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 등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 방안

2.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

구, 개발, 지원, 보급 방안

3.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인이 성ㆍ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 및 자원,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보급, 정보 제공, 교

육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제4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

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 제9장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계획 및 그 

추진방법(포괄적  성교육 인력 교육, 포괄적 

성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

2.  이 법 제10장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

1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상담기관 등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방안

3.  이 법 제11장 성•재생산건강에 관련된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

육 및 홍보

4.  이 법 제12장과 관련한 의료인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5.  상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호•복지시

설 등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시정 방

안

 

④  제1항 제5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

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터,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재생산건강 침해에 관한 실태조

사, 시정 방안 강구

2.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과 관련한 건강, 권

리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3.  월경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초경, 완경

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있어서 월경의 영향

에 관한 연구 등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5   

조항 조문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성과 재생산 권리 및 건강 침해와 관련된 의

료, 주거,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정보•통계

제1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의료기관 등의 확

충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성·재생산건강

심의위원회)

①  성•재생산건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

생산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성•재생산건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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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상담기관 등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방안

3.  이 법 제11장 성•재생산건강에 관련된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

육 및 홍보

4.  이 법 제12장과 관련한 의료인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5.  상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호•복지시

설 등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시정 방

안

 

④  제1항 제5호의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

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터,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재생산건강 침해에 관한 실태조

사, 시정 방안 강구

2.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과 관련한 건강, 권

리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3.  월경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초경, 완경

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있어서 월경의 영향

에 관한 연구 등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5   

조항 조문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성과 재생산 권리 및 건강 침해와 관련된 의

료, 주거,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정보•통계

제1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의료기관 등의 확

충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성·재생산건강

심의위원회)

①  성•재생산건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

생산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성•재생산건강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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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2.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각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제처장

2.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이주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7   

조항 조문

제17조

(월경용품)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

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월경용품을 보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시설 비치 등의 조치로 모든 사

람이 제약없이 월경용품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

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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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2.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각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제처장

2.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이주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7   

조항 조문

제17조

(월경용품)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

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월경용품을 보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월경용품의 가격 안정 지원, 무료 

제공, 공공시설 비치 등의 조치로 모든 사

람이 제약없이 월경용품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

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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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5장 피임

제18조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

에 따라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올바른 사

용법과 복용법을 알리고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가격 안정

을 위한 지원, 구매 제한 해제, 판매처 확대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피임

용구와 피임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

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9   

제19조

(피임시술)

①  모든 사람은 임신 예방을 목적으로 스스

로의 결정에 따라 피임시술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피임시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을 포함한 보

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환자에게 비가역적 피임시술의 과

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

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후 스스로 결

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가역적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⑤  비가역적 피임시술은 의사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조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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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5장 피임

제18조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

에 따라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올바른 사

용법과 복용법을 알리고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가격 안정

을 위한 지원, 구매 제한 해제, 판매처 확대 

등의 조치로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피임

용구와 피임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성별 등에 따른 제

약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19   

제19조

(피임시술)

①  모든 사람은 임신 예방을 목적으로 스스

로의 결정에 따라 피임시술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피임시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을 포함한 보

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환자에게 비가역적 피임시술의 과

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

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후 스스로 결

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가역적 피임시술을 

할 수 있다.

⑤  비가역적 피임시술은 의사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조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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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제20조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의 

원칙)

제21조

(국가의 의무)

①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성별 확정 및 정

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의사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으로 성별 확정 및 정정 수술을 하여

야 한다.

①  국가는 개인이 결정한 성적 정체성을 존

중하고, 성적 정체성에 따른 인격의 자유

로운 발달을 보장하며, 그 결정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성•재생산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결정

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보건의료 서비

스의 제공,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화의 이

용 등에 있어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1   

조항 조문

제22조

(보조생식기술

사용의 원칙)

제23조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①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조생식기술

의 사용 여부•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

진다.

②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

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보조생식

기술의 사용 여부, 횟수 등을 제한할 때에

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생식기술 사

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재

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①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

람은 각각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

된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

진다.

제7장 보조생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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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제20조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의 

원칙)

제21조

(국가의 의무)

①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성별 확정 및 정

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의사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으로 성별 확정 및 정정 수술을 하여

야 한다.

①  국가는 개인이 결정한 성적 정체성을 존

중하고, 성적 정체성에 따른 인격의 자유

로운 발달을 보장하며, 그 결정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성•재생산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결정

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보건의료 서비

스의 제공,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화의 이

용 등에 있어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1   

조항 조문

제22조

(보조생식기술

사용의 원칙)

제23조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①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조생식기술

의 사용 여부•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

진다.

②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없

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보조생식

기술의 사용 여부, 횟수 등을 제한할 때에

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 건강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생식기술 사

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재

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①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

람은 각각의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관련

된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

진다.

제7장 보조생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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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②  보조생식기술을 시술하는 의료인 등은 환

자에게 시술의 전과정을 충실히 설명하여

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의 내용을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

니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3   

조항 조문

제24조

(임신 및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임신 기간 중의 

지원)

①  모든 사람은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중지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

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

를 가진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

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 기간 중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문화적 배경, 성별 등에 따

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임신한 사람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

의자가 되거나 체포•구속되는 경우에 따

른 적절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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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②  보조생식기술을 시술하는 의료인 등은 환

자에게 시술의 전과정을 충실히 설명하여

야 하며, 환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은 보조생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의 내용을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

니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3   

조항 조문

제24조

(임신 및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임신 기간 중의 

지원)

①  모든 사람은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중지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

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

를 가진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 의료

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신 기간 중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문화적 배경, 성별 등에 따

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임신한 사람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

의자가 되거나 체포•구속되는 경우에 따

른 적절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2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26조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제27조

(임신중지 

정보접근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의 출

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의료기관에

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야 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문화적 

배경, 언어 등을 고려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보, 상

담,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상담인력, 의료

인 등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 상담, 보

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 개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5   

조항 조문

제28조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

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지를 원하

는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

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

신중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장애, 나이, 소득 수준, 이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을 우선적으

로 실시할 수 있다.

26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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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26조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제27조

(임신중지 

정보접근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한 사람의 출

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의료기관에

의 이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야 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문화적 

배경, 언어 등을 고려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상담,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보, 상

담,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상담인력, 의료

인 등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 상담, 보

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특정 개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5   

조항 조문

제28조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

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지를 원하

는 사람에게 의료 비용, 의료기관에의 이

동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 등 임

신중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장애, 나이, 소득 수준, 이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을 우선적으

로 실시할 수 있다.

26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제29조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①  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산 권

리와 건강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

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

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이하 ‘포괄적 성교육’이라 한

다).

②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

스로의 결정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①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

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포괄적 성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

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7   

조항 조문

④  포괄적 성교육 교안과 자료는 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포괄적 성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

념에 관한 인식 

2.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

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4.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및 성매개감

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5.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상

담•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

6.  그밖에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2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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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제29조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①  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성과 재생산 권

리와 건강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

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

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이하 ‘포괄적 성교육’이라 한

다).

②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

스로의 결정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①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

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포괄적 성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

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7   

조항 조문

④  포괄적 성교육 교안과 자료는 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포괄적 성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

념에 관한 인식 

2.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

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4.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및 성매개감

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5.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상

담•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

6.  그밖에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2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32조

(교육기관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 및 초중등교

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정별로 아동 및 청

소년의 나이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성적 건강 및 성매개감염 예

방에 관한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응급피임약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승인한 피임약제의 피임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

2.  성매개감염의 특성•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

향•예방 및 치료약제에 관한 정보

3.   성매개감염인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4.  기타 성적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

③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제2항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각 교육기관의 장은 제1

항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의 나이

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9   

조항 조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재학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33조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모든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 이 법 제5조 

및 제30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

31조 및 제32조 제2항 각호에 관하여 정

확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제도 변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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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32조

(교육기관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 및 초중등교

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정별로 아동 및 청

소년의 나이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성적 건강 및 성매개감염 예

방에 관한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응급피임약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승인한 피임약제의 피임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

2.  성매개감염의 특성•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

향•예방 및 치료약제에 관한 정보

3.   성매개감염인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4.  기타 성적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

③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제2항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각 교육기관의 장은 제1

항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의 나이

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29   

조항 조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재학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33조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 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모든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함에 있어 이 법 제5조 

및 제30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

31조 및 제32조 제2항 각호에 관하여 정

확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제도 변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제34조

(상담제공)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요

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

지며, 특정한 종류의 상담을 받도록 강제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

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상담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성행위, 월경,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의 탐색과 결정, 성매개

감염의 예방과 관리 등 생애 전반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항과 상호 존중

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

한 상담이 포함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1   

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

련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지위, 문

화적 배경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

련 상담기관 및 상담인력,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때에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

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 건강

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하 

‘상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상담인

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

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내담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

역결핍증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정보

와 이를 반영한 상담 가이드라인

3.  이 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 규정한 포괄

적 성교육

제35조

(상담에서의 

특별한 고려)

제36조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3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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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제34조

(상담제공)

①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요

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

지며, 특정한 종류의 상담을 받도록 강제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

한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상담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성행위, 월경,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의 탐색과 결정, 성매개

감염의 예방과 관리 등 생애 전반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항과 상호 존중

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

한 상담이 포함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1   

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

련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지위, 문

화적 배경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 관

련 상담기관 및 상담인력,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때에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

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 건강

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하 

‘상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상담인

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

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내담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

역결핍증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정보

와 이를 반영한 상담 가이드라인

3.  이 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 규정한 포괄

적 성교육

제35조

(상담에서의 

특별한 고려)

제36조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3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

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성•재생산건

강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에는 다음 각 호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상

담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

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3   

조항 조문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

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

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

활센터

④  그밖에 상담인력의 범위, 자격요건, 양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

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

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상담인력의 의무)

3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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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

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성•재생산건

강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에는 다음 각 호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상

담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

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3   

조항 조문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

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

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

활센터

④  그밖에 상담인력의 범위, 자격요건, 양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

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인력은 내담자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

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상담인력의 의무)

3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상담기관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담기관의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상담기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

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상담기관의 

접근성 등)

④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

한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5   

조항 조문

제39조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40조

(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

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관

련 통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인

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

여야 한다.

①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등이 필요한 사람의 성•재생산에 관한 자

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36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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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상담기관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담기관의 

편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상담기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

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상담기관의 

접근성 등)

④  상담인력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

한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5   

조항 조문

제39조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40조

(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

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관

련 통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인

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

여야 한다.

①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통역 

등이 필요한 사람의 성•재생산에 관한 자

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36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41조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이 법의 취지

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학교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

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가 「의료법」 제30

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3.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②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

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환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

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

한 진료•의료행위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3.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

한 교육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7   

조항 조문

③  제2항 각 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방식, 강사의 자격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료인 등의 의무)

제43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①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

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등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환자를 상담•진료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43

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은 본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전부 사용하여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가 아닌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고 추정한다.

②  의료인 등은 정신적인 장애, 나이 등로 인

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3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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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41조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이 법의 취지

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학교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

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가 「의료법」 제30

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3.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②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

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환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

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

한 진료•의료행위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3.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

한 교육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7   

조항 조문

③  제2항 각 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방식, 강사의 자격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료인 등의 의무)

제43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①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

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등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이 

환자를 상담•진료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43

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은 본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전부 사용하여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가 아닌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고 추정한다.

②  의료인 등은 정신적인 장애, 나이 등로 인

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38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1.  쉬운 표현, 사진, 물품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포함

한다)를 제공한다.

2.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여러 번 설명하고, 환

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3.  환자가 의료인 등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제1호와 제

2호에 관한 의료인 등의 설명을 환자에게 전

달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동

의•결정하여야 하며, 환자의 권리 및 행동

의 자유 제한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등이 환자

를 진료•상담할 때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9   

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의료기관 

등에 접근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

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의료기관 등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

출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

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이주 지위, 

언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이 지원에는 비용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확대가 

포함된다.

제44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

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함

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수적인 의

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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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1.  쉬운 표현, 사진, 물품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포함

한다)를 제공한다.

2.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여러 번 설명하고, 환

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3.  환자가 의료인 등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제1호와 제

2호에 관한 의료인 등의 설명을 환자에게 전

달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동

의•결정하여야 하며, 환자의 권리 및 행동

의 자유 제한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등이 환자

를 진료•상담할 때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39   

조항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의료기관 

등에 접근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차

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의료기관 등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

출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적절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

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이주 지위, 

언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이 지원에는 비용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확대가 

포함된다.

제44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

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함

에 있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수적인 의

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조항 조문

제46조

(근로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47조

(성·재생산권리 

보장 조항 이행 

실태 조사와 

보고 등)

①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

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

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근로기준법」 제

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장, 제3장의2에 관한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성•재생산건강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휴가 

외에도 피임시술, 보조생식기술,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

스 등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 없이 평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41   

조항 조문

등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고용상 차별

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에서 규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

육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별 확정 및 성

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의 휴가•휴직 사

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

강이 보장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사

용자의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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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제46조

(근로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47조

(성·재생산권리 

보장 조항 이행 

실태 조사와 

보고 등)

①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

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

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근로기준법」 제

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장, 제3장의2에 관한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며, 성•재생산건강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휴가 

외에도 피임시술, 보조생식기술,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

스 등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 없이 평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41   

조항 조문

등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고용상 차별

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에서 규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임신중지, 양

육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별 확정 및 성

별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 등의 휴가•휴직 사

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

강이 보장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사

용자의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42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49조

(학생의 

성·재생산권리와

학습권 보장)

제50조

(교육기관장의 

의무)

①  모든 학생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②  모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

권을 가지며,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등 성과 재생

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①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이성 및 동성교제, 성별 표현 등

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

를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

를 하는 등 학생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장은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

지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

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43   

조항 조문

③  교육기관장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관,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등 학습

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장은 학생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다른 학생, 학

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고등교육기관장의

의무 등)

①  고등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권

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관한 고등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4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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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49조

(학생의 

성·재생산권리와

학습권 보장)

제50조

(교육기관장의 

의무)

①  모든 학생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②  모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

권을 가지며,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

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등 성과 재생

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①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이성 및 동성교제, 성별 표현 등

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

를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

를 하는 등 학생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장은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

지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

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43   

조항 조문

③  교육기관장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관,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등 학습

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장은 학생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다른 학생, 학

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고등교육기관장의

의무 등)

①  고등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권

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관한 고등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44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
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52조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53조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의무)

①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시설거주

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보호•복지시설 등의 거주자는 시설 

입소 및 거주 상황에서 성적 건강과 재생

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금지하

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설

거주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보장되는 거

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과 관련한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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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성중립 화장실 관련 법안 

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A5039/S6349)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괄적 성교육 법안 

California Healthy Youth Act (AB 329)

미국 일리노이주 재생산 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t (HB 2495)

프랑스 공중보건법

Code de la santé publique

영국 임신중지법 

The Abortion Act 1967

영국 의료인 비밀유지 

General Medical Council in their Good Medical Practi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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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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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
재생산권리의 보장

조항 조문

제52조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53조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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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임신중지법

Victorian Abortion Law Reform Act 200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임신중지법

Abortion Law Reform Act 2019 

호주 테즈매니아주 재생산건강법 

Reproductive Health (Access to Terminations) Act 2013

멕시코시티 주 헌법 (성 및 재생산 권리) 

Constitution of Mexico City

아르헨티나 성별 정체성법

Ley de Identidad de Gener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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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는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
러다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난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2016년에 결
성한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셰어는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합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
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
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젼
•  셰어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

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
회를 만듭니다. 

미션
•  셰어는 망설임없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편

안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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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상담과 문턱없는 진료를 제공하여 질병, 낙인, 편견, 차별의 
사회를 바꿉니다.

•  국내외의 다양한 현장 및 사회운동과 네트워킹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시
민 사회의 인식을 고양합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성과 재생산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고, 
쉽고, 충분하고, 포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고 제공합니다.
•  현장을 바탕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

고 알립니다.

가치
•  셰어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섭니다.

•   셰어는 수평적인 문화와 운영을 지향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행복을 중요시 여
깁니다.

•   셰어는 각자의 삶에서 실패와 기쁨을 경험하며 발견하는 권리를 지지하며, 시혜나 
보호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   셰어는 교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상성에 도전하는 변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조직들과 경험과 전문성을 나눕니다.

•  셰어는 현장에 기반함과 동시에 현장을 조직해나갑니다.

•   셰어는 우리의 활동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넒은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
며, 비서구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탈식민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   셰어는 낙인과 동정, 판단과 교정이 아닌 나와 서로의 쾌락 및 욕망을 긍정하며 자
율적으로 자유롭게 찾아가도록 응원합니다.

•  셰어는 특정한 성과 재생산을 불법화, 범죄화하는 것에 저항하며, 금지가 아닌 권
리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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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현금(정기 자동 출금 및 일시 납입) 
및 물품, 공간, 자료 등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 구성상 세액 공제를 위
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CMS 등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
셔야 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가 필요합니다. 휴대 전화가 없으실 경우 문의
를 남겨 주시면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srhr.kr
•이메일 share.srhr@gmail.com

일시 후원
국민은행 778801-04-42881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50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의 지원으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사업은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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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 「헌재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다」, 한겨레 신문 2018. 5.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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